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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실하고도 신뢰성 있는 주택정책을 수립하기 해서는 주택 련 기 자료  그에 

따른 주택정책지표의 정확성, 정 성, 시의성이 제되어야 한다. 이에 본 고에서는 서

울시 주택재고 산정시 이용되고 있는 인구주택총조사, 건축물 장(AIS), 과세 장, 주

택특성조사 등 기 자료의 황  문제 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 다. 특히 

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가장 기본 인 자료라고 할 수 있는 건축물 장자료를 이용

한 주택재고 산정문제에 각별한 비 을 두었다.

  분석 결과, 각 기 자료별 행 주택재고 산정기 에 따를 경우, 서울시 소유․거래

기  주택수는 략 219만～232만호인 것으로 나타났다. 자료에 따라 주택수가 차이

가 나는 이유는 주택의 범 , 분류체계, 산정기 , 원천데이터의 오류․ 락 등 수많은 

원인에 의한 것인데, 본 고에서는 이들 문제 에 한 세부 인 비교분석을 실시하 다.

  한편,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한 서울시의 ‘공식’ 주택보 률은 2000년의 

77.4%에서 2005년에 89.7%로 상승하 으며, 다가구의 가구수를 하나의 거처수로 계산

하고 일반가구 개념을 도입한 ‘실질’ 주택보 률은 2005년에 93.9%인 것으로 나타

났다.

  건축물 장 등은 서울시가 주택 등 건축물 재고 악을 한 가장 기 인 자료임에

도 불구하고, 이를 이용하여 주택재고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은 자료에 한 인 

정비를 거치기 이 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단된다. 개선과제로서, 단기 으로

는 행 건축물 장의 주택재고 산정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, 장기 으로는 기

자료의 구조변경과 데이터정비, 업무정비, 표  주택분류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다. 

한 주택보 률 100%를 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의 양  지표뿐만 아니라 질  

지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 자료의 활용성 제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.

요   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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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문제의 제기

- 서울시의 주택정책 환경변화로는 주택보 률의 고도화, 주택수요의 다양화, 

기존 주택의 노후화와 개발가능지의 고갈, 부동산 문제의 요성 부각 등을 

들 수 있음. 이러한 여건 변화에 따라 정책지원을 한 기반조건으로서 주

택재고(housing stock) 악을 한 기 데이터  통계를 정확하고도 과학

으로 리하여 신뢰성 있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높

아지고 있음.

- 재 주택공 정책을 지원하는 데 필수 인 주택 련 기 자료가 부실하고, 

산정기 이 기 마다 상이하며, 이에 한 심 한 상 으로 조한 실

정임. 

- 주택재고량, 주택보 률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데이터의 부정확성, 락, 오

류 등으로 인해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산정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우며, 사용

되는 데이터와 산정 목 , 범 , 방법 등에 따라 결과치가 상이하여 일 성 

있는 주택정책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.

- 이에 본 고에서는 서울시 주택재고를 일 성 있고 정확하게 산정하기 해 

행 인구주택총조사, 건축물 장, 과세 장, 주택특성조사 등 주택 련 기

자료의 정확성, 정 성, 연계성, 일치성, 주택재고 산정방법  산정과정에

서의 오차요인 등을 비교 분석하여 문제 과 원인을 밝 내고, 주택분류체

계, 주택산정 기   방법, 데이터베이스  업무체계 등에 한 개선방안

을 제시하고자 함.

- 특히 다양한 주택 련 기 자료 에서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

한 가장 기본 인 자료라고 할 수 있는 건축물 장자료를 이용한 주택재

고 산정문제에 각별한 비 을 두고자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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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기초자료별 서울시 주택현황

○ 2005년 재 서울시 주택수

- 각 기 자료별 행 주택재고 산정기 에 따를 경우, 서울시 소유․거래기  

주택수는 략 219만～232만호인 것으로 나타남.

-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자료에 의한 서울시 주택재고는 약 232만호이며, 주

된 주택유형은 아 트(52.69%)와 단독주택(19.63%)임. 한 주택 이외의 거

처까지 포함하면 약 239만호임.

- 행 건축물 장자료(AIS)에서의 주택수 산정방법을 따를 경우 서울시 주택

수는 2005년 기  약 230만호이며, 건축물 과세 장자료에 의한 주택수는 

2005년 재 약 219만호임.

- 기 자료 간 주택재고의 오차는 상 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에서 높게 

나타났으며, 특히 건축물 장과 과세 장, 인구주택총조사 자료간에는 2배 

이상의 차이를 나타냄.

구분 건축물 장(AIS)
(동/세 )

과세 장
(건)

인구주택총조사
(호)

주택

단독주택

소계 425,171 455,638 455,857

단독주택* 322,684 208,645 248,880

다가구주택 102,487 246,993 206,977

공동주택

소계 1,872,507 1,736,526 1,836,037

아 트 1,302,047 1,145,287 1,258,658

연립주택 133,883 105,963 146,877

다세 주택 436,577 485,276 430,502

비주거용건물내 주택 - - 30,055

주택 이외의 거처(오피스텔 등) - - (66,992)

합계 2,297,678 2,192,164 2,321,949
(2,388,941)**

 * 인구주택총조사의 단독주택에는 업겸용단독 포함

** 호 안의 숫자는 주택  주택 이외의 거처를 합한 것임.

<표 1> 2005년 기  기 자료별 서울시 주택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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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그림 1] 서울시 기 자료별 유형별 주택수 비교 

○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한 서울시 주거 황

- 서울시의 ‘공식’ 주택보 률은 2000년의 77.4%에서 2005년 89.7%로 상승하

으며, 다가구의 가구수를 하나의 거처수로 계산하고 일반가구 개념을 도입

한 실질 주택보 률은 2005년에 93.9%임.

년도

주택수
오피스텔

(C)

가구수 공식

주택보 률

(A/D)

실질

주택보 률

((B+C)/E)
소유기

(A)

거처기

(B)*

보통가구

(D)

일반가구

(E)

2005년 2,321,949 3,049,994 58,774 2,587,502 3,309,890 89.7% 93.9%

2000년 1,973,179 - - 2,548,051 - 77.4% -

주: 거처기  주택은 다가구주택을 일반가구수로 환산하여 산정함.

<표 2>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한 서울시 주택보 률 황

- 주택규모는 단독주택을 제외하면 19～29평형의 주택재고량이 가장 많은 것

으로 나타났으며, 특히 아 트와 다세 주택의 경우 14～19평형, 19～29평

형이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조사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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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가구당 주거면 과 1인당 주거면 은 각각 19.1평, 6.6평임.

- 단독주택의 경우 1989년 이 에 지어진 주택이 체 단독주택의 반 이상

(58.78%)을 차지하며, 아 트는 1990～1999년에, 연립주택은 1989년 이

에, 다세 주택은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많이 지어진 것으로 나타남.

3. 현행 기초자료별 주택의 범위 및 분류체계

○ 기 자료 간 주택수 차이가 나는 원인의 하나는 주택분류체계와 산정방법 등

이 상이하기 때문임.

- 앞서 주택수가 인구주택총조사, 건축물 장, 과세 장 간에 차이가 있음을 

보았는데, 근본 인 원인의 하나는 기 자료간에 주택의 범 , 분류체계, 산

정방법 등이 상이하기 때문임. 

- 재의 각종 자료별 주택의 범   분류체계는 필요 이상으로 일 성이 약

하고 복잡하여 일 된 정책지표를 제시하기 어렵고 혼란을 주기 때문에 표

화될 필요가 있음.

○ 집단 인 거주시설, 오피스텔 등에 한 처리방식이 상이하고 모호함.

- 단독주택, 다가구주택, 아 트, 연립주택, 다세 주택은 산정단 를 잡는 방

식에 일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료들에서 주택잔고가 일치하는 

반면, 하숙집, 기숙사 등 집단 인 거주시설에 해서는 불일치가 큼.

- 기숙사, 하숙집과 같은 집단거주시설과 마찬가지로 차 늘어나고 있는 오피

스텔, 원룸 등과 같은 거주시설 등에 한 처리방식이 명확치 않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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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주택분류체계의 과 내용이 상이함.

- 주거와 비주거 용도가 혼재된 주거시설이 많은 실에서, 분류체계상의 불일

치와 혼란은 「인구주택총조사」나 「주택특성조사」와 같이 주택에 한정하

여 주택유형을 분류하는 방식과 「건축법」과 같이 다양한 유형의 건물들에

서 주용도를 기 으로 주택을 식별하고 이를 분류하는 방식 간의 차이에서

도 연유함. 

인구주택총조사
건축법상 주택용도

(주용도)

재산세 과세 상 

주택

주택특성조사

(주용도)

주택

단독

주택

일반단독

다가구단독

업겸용단독

단독

주택

단독주택

다가구주택

다 주택

공

단독

주택

단독주택

다가구주택

문하숙집

기숙사

주

거

용

(단독)

단독주택

다가구주택

다 주택

단독기타

아 트

연립주택

다세 주택

비주거용건물내주택

공동

주택

아 트

연립주택

다세 주택

기숙사

공동

주택

아 트

연립주택

다세 주택

사원아 트

주

거

용

(공동)

아 트

연립주택

다세 주택

기숙사

공동기타

- - -
용도

복합용

주상용

주산용

기타복합용

주택 

이외의 

거처

오피스텔

숙박업소의 객실

기숙사․특수사회시설

잣집․비닐하우스․움막

기타(임시막사 등)

-

오피스텔(주거용)

여인숙

-

<표 3> 행 기 자료별 주택분류체계 비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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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구 1

점포

가구 1 

점포

점포

건축법

인구주택총조사

주택특성조사

다가구주택

다가구주택

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

다가구주택

영업겸용단독

근린생활시설

비주거용건물내주택

주상용

가구 3 

가구 2

가구 1

가구 2 

가구 1

점포

가구 1 

점포

점포

건축법

인구주택총조사

주택특성조사

다가구주택

다가구주택

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

다가구주택

영업겸용단독

근린생활시설

비주거용건물내주택

주상용

건축법

인구주택총조사

주택특성조사

다가구주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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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

다가구주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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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린생활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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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상용

(예 1) (예 2) (예 3)

(자료) (주택분류) (주택분류) (주택분류)

[그림 2] 용도혼합 건물에 한 자료별 주택분류의 차이 시

○ ‘단독주택’ 용어의 문제

- ‘단독주택’ 용어와 련하여, 단독주택, 다가구주택을 포 하는 ‘ ’분류상의 

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등과 동일한 수 의 ‘소’분류상의 단독주택 용어가 

동일하여 주택유형을 식별하는 데 혼란과 어려움이 발생함.

○ 다가구와 다세 주택 등의 구분

- 서로 구분이 명확치 않아 자료간에 심각한 주택재고의 오차를 유발하기 때

문에 분류체계상 조정의 필요성이 높음.

분류기 다가구주택 다세 주택 연립주택

세 수 19이하 2이상 2이상

면
1개동 주택면  

660m2이하

1개동 연면 이 

660m2이하

1개동 연면 이 

660m2 과

층수 주거용 3개층 이하 주거용 4개층 이하 주거용 4개층 이하

<표 4> 다가구주택, 다세 주택, 연립주택의 비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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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주택산정단

- 주택 련 기 자료별로 주택의 산정단 를 비교하면 <표 5>와 같음.

구분 건축물 장 과세 장 인구주택총조사

단독주택

주택동

- 부속건물은 주용도 건물에 

포함

과세건수(주택호수)

- 다가구주택은 주택요건을 

갖춘 개별 가구수로 산정

주택호수

- 다가구주택은 소유기 으로 

산정

공동주택 세 수 과세건수(주택호수) 주택호수

평가

․건물동수로 산정 시 다가구주

택 등의 거주기  주택수 산정 

어려움

․세 수로 산정 시 실제 거주와 

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며, 빈집

을 락시킬 수 있음 

․과세 상만을 한정함으로 

인해 비과세 상 주택을 

포함하지 않음

․다가구주택 등을 소유기

으로 산정함으로 인해 거주

기  주택수 산정 어려움

<표 5> 주택 련 기 자료별 주택수 산정단  비교

4. 건축물대장자료의 문제점

○ 건축과정과 주택재고 오차의 발생

- 건축물 장자료는 건축 인․허가과정에 상응하여 구축되는 사건기반

(event-driven) 자료로서, 건축물의 생애주기(건축허가․신고, 착공, 공  

사용승인, 철거․멸실 등)  건축행정과정에서 다양한 오차가 발생 가능함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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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허가·신고
(신축, 증축, 개축, 재축, 이전 등)

착공신고

시공

사용
(용도, 대지, 도로, 구조, 재료,
건축제한, 설비, 공개공지 등)

대장 유지관리
(조사, 정리·정비·이기 등)

준공 및 사용승인

-무허가, 미신고

-건축허가 후 장기 미착공
-착공 미신고

-착공 후 장기 공사중단

-위법 건축물(용도변경, 증.개축, 설비 등)
-용도변경 등 미신고

-건축물대장 정리·정비·이기 등 미이행

-장기 미사용승인
-승인된 설계사항과 실제 공사내역 불일치
-건축물대장 미기재 및 오기

건축행정과정 오차발생요인

철거·멸실 신고
-철거·멸실 미신고
-건축물대장 말소·폐쇄 등 미이행

건축허가·신고
(신축, 증축, 개축, 재축, 이전 등)

착공신고

시공

사용
(용도, 대지, 도로, 구조, 재료,
건축제한, 설비, 공개공지 등)

대장 유지관리
(조사, 정리·정비·이기 등)

준공 및 사용승인

-무허가, 미신고

-건축허가 후 장기 미착공
-착공 미신고

-착공 후 장기 공사중단

-위법 건축물(용도변경, 증.개축, 설비 등)
-용도변경 등 미신고

-건축물대장 정리·정비·이기 등 미이행

-장기 미사용승인
-승인된 설계사항과 실제 공사내역 불일치
-건축물대장 미기재 및 오기

건축행정과정 오차발생요인

철거·멸실 신고
-철거·멸실 미신고
-건축물대장 말소·폐쇄 등 미이행

[그림 3] 건축물 생애주기와 오차발생요인

○ 자료의 정 성

- 건축물 장자료에서 가장 세 하게 분석할 수 있는 수 은 층별 정보이기 

때문에 같은 층 내에서 다수의 용도가 혼재되어 있을 경우, 주택수와 면

을 식별하기가 용이하지 않음.

- 건축물의 반 인 물리  구조 외에 주거수  등 주거실태에 한 정보는 

도면자료(배치도, 평면도)를 통해 일부 악 가능하지만 사실상 근이 거의 

불가능함.

○ 자료의 락과 정확성

- 주택을 정확히 식별하는 데 필요한 정보는 주택여부의 식별가능성, 주택유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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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 식별가능성, 세 수․가구수․면  등의 표기여부 등 다양한데, 자료의 

락, 불분명 등으로 주택인지 여부를 단하는 일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

고, 주택유형이 분류로 되어 있거나 주(세부)용도와 기타용도가 부합하지 

않는 경우가 많음.

- 공동주택(아 트, 연립, 다세 )을 산정하기 해서는 세 수 는 가구수를 

이용하게 되는데, 세 수/가구수로 계산할 경우에는 세 수/가구수가 성립되

지 않는 빈집이 락될 수 있음은 물론, 건축물 장 ‘동별개요’와 ‘총 표제

부’의 세 수/가구수 필드에 이에 한 정보가 락되거나 부정확한 경우가 

많아 과소계상이 불가피함.

○ 자료간의 연계성

- 필지수 에 비해 건물수 의 자료연계성이 낮은데, ‘주소(Address)' 기반으

로 집계된 주택 련 자료들에서 연계율은 건축물 장과 과세 장이 96%, 건

축물 장과 주민등록인구자료가 90.7%로 나타남.

○ 자료간의 일치성

- 자료간의 주택정보 불일치는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에서 특히 심각한데, 건

축물 장 층별개요자료의 ‘주용도’와 건축물 과세 장자료의 주택용도 간의 

일치정도를 비교한 결과, 단독주택은 일치율이 66%이고 주용도가 비주거 건

물인 경우가 19.8%로 나타나 이를 합치면 85.8%임. 다가구주택의 경우, 일

치율이 39.9%이고 주용도가 비주거 건물인 경우가 10.5%로 나타나 이를 합

치면 50.4%에 지나지 않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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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토지코드 (LAND_CD)

- 건축물고유번호

(BLDG_REGNO)

- 동일련번호 (DONG_GBN)

주택특성조사자료

토지•건물통합특성정보

- ID (ID)

- 주소 (ADDRESS)

- 건물ID (BLDG_ID)

주민등록인구자료

- 과세대장ID (ID)

- 주소 (ADDRESS)

- 건물ID (BLDG_ID)

건축물 과세대장

- 고유번호 (ARCHUNIQUE)

- 동일련번호 (DONGILNO)

- 주소 (ADDRESS)

- 건물ID (BLDG_ID)

건축물대장 동별개요

- 고유번호 (ARCHUNIQUE)

- 동일련번호 (DONGILNO)

- 주소 (ADDRESS)

건축물대장 층별개요

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

- 고유번호 (ARCHUNIQUE) 

건물도형(GIS)

- 주소 (PNU)

- 건물관리번호(BLDG_MGRNU) - 토지코드 (LAND_CD)

- 건축물고유번호

(BLDG_REGNO)

- 동일련번호 (DONG_GBN)

주택특성조사자료

토지•건물통합특성정보

- ID (ID)

- 주소 (ADDRESS)

- 건물ID (BLDG_ID)

주민등록인구자료

- 과세대장ID (ID)

- 주소 (ADDRESS)

- 건물ID (BLDG_ID)

건축물 과세대장

- 고유번호 (ARCHUNIQUE)

- 동일련번호 (DONGILNO)

- 주소 (ADDRESS)

- 건물ID (BLDG_ID)

건축물대장 동별개요

- 고유번호 (ARCHUNIQUE)

- 동일련번호 (DONGILNO)

- 주소 (ADDRESS)

- 건물ID (BLDG_ID)

건축물대장 동별개요

- 고유번호 (ARCHUNIQUE)

- 동일련번호 (DONGILNO)

- 주소 (ADDRESS)

건축물대장 층별개요

- 고유번호 (ARCHUNIQUE)

- 동일련번호 (DONGILNO)

- 주소 (ADDRESS)

건축물대장 층별개요

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

- 고유번호 (ARCHUNIQUE) 

건물도형(GIS)

- 주소 (PNU)

- 건물관리번호(BLDG_MGRNU)

[그림 4] 주택 련 기 자료간의 연결 계

자료명
당  코드수

(필지기반)
연계된 코드수 연계율(%)

건축물 과세 장 533,622 512,176 96.0

‘주택특성조사자료

(토지․건물통합 특성정보자료)
447,069 427,475 95.6

주민등록인구자료 580,804 527,058 90.7

주 1. 자료들은 지번(ADDRESS) 수 에서 집계된(aggregate) 후에 이를 키(key)로 이용하여 연계하 음.

   2. 건축물 과세 장은 주택, 오피스텔, 기숙사 등 과세 상 주택으로 한정한 것임.

<표 6> 건축물 장 ‘동별개요’ 자료를 기 으로 본 련자료 간의 연계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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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용도가 누락되어 있음

용도가 다수인 경우 표기할 수 없어 병
기되어 있고, 각각의 면적을 표기한 경우
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음

주택유형 대신 가구수 표기

주택유형 대신 세대수 표기

주용도가 누락되어 있음

용도가 다수인 경우 표기할 수 없어 병
기되어 있고, 각각의 면적을 표기한 경우
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음

주택유형 대신 가구수 표기

주택유형 대신 세대수 표기

주용도가 누락되어 있고, 세부용도가 대분
류로 되어 있어 주택유형을 알 수 없음

주용도가 불특정하거나 대분류로
되어 있음

용도가 다수일 경우 표기할 곳이
없고, 가구수를 표기한 경우도
있고 없는 경우도 있음

가구수와 세대수가 누락되어 있음주용도가 누락되어 있고, 세부용도가 대분
류로 되어 있어 주택유형을 알 수 없음

주용도가 불특정하거나 대분류로
되어 있음

용도가 다수일 경우 표기할 곳이
없고, 가구수를 표기한 경우도
있고 없는 경우도 있음

가구수와 세대수가 누락되어 있음

[그림 5] 건축물 장자료의 자료 락  오류 시

5. 주택재고 산정을 위한 데이터기반 개선방안

- 재 건축물 장, 과세 장 등은 서울시가 주택 등 건축물 재고 악을 한 

가장 기 인 자료임에도 불구하고, 이를 이용하여 주택재고를 정확하게 산

정하는 것은 자료에 한 인 정비와 장실사를 거치기 이 에는 사

실상 불가능함. 주택재고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하여 데이터 측면에서 우선

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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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재고 산정
(동수, 세대·가구수, 면적 등)

단독/공동

층별개요, 동별자료, 총괄표제부의
주(세부)용도, 기타용도, 세대수/가
구수, 건물명칭, 층수 등 비교·참조

주택유형 분류 및
비교 검토

- 말소, 폐쇄된 주택 등 정비
- 코드, 오자, 탈자, 누락 등 정비

‘주(세부)용도’ 또는 ‘기타용도’
필드에서 전부/일부 주택(주거)
을 포함하는 경우로 한정

층별개요 동별개요 총괄표제부

데이터 정비 및
주택산정범위 설정

건물동 주용도

비주거 미분류

주택유형

공동주택단독주택

- 일반단독
- 다가구주택

-아파트
-연립주택
-다세대주택

주택유형 불명확

주택재고 산정
(동수, 세대·가구수, 면적 등)

단독/공동

층별개요, 동별자료, 총괄표제부의
주(세부)용도, 기타용도, 세대수/가
구수, 건물명칭, 층수 등 비교·참조

주택유형 분류 및
비교 검토

- 말소, 폐쇄된 주택 등 정비
- 코드, 오자, 탈자, 누락 등 정비

‘주(세부)용도’ 또는 ‘기타용도’
필드에서 전부/일부 주택(주거)
을 포함하는 경우로 한정

층별개요 동별개요 총괄표제부

데이터 정비 및
주택산정범위 설정

건물동 주용도

비주거 미분류

주택유형

공동주택단독주택

- 일반단독
- 다가구주택

-아파트
-연립주택
-다세대주택

주택유형 불명확

[그림 6] 재 구조의 건축물 장 자료를 이용한 주택재고 산정방법 개선안

○ 건축물 장자료를 이용한 주택재고 산정방법의 개선

- 인구주택총조사자료가 5년마다 조사되기 때문에 총조사를 하지 않는 연도에

는 건축물 장자료의 당해년도 신축주택수와 멸실주택수를 년도 주택재고

량에 가감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주택재고를 산정하고 있음.

- 행 건축물 장(AIS)을 이용한 주택수 산정방법은 기본 으로 건축물의 ‘주

(세부)용도’ 필드를 기 으로 하여, 주용도가 주택이 아닌 비주거용(상가 등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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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물내에 일부 포함되어 있는 주택의 경우 포착할 수가 없는 등 정확한 주

택수 산정이 어렵고 과소계상의 가능성이 있음.

- 따라서 건축물 장의 ‘총 표제부’, ‘동별개요’, ‘층별개요’ 테이블의 ‘주(세

부)용도’와 ‘기타용도’ 정보를 동시에 고려하여 주택수를 재산정하는 방식으

로 바뀔 필요가 있음.

○ 새로운 표  주택분류체계 마련

- 각 기 자료별로 정책  목 이 다르고 그에 따라 주택의 산정범 , 분류체

계, 분류기 , 산정단 , 산정시  등이 다르기 때문에 주택재고 산정결과에 

차이가 발생하므로, 새로운 표 화된 분류체계를 구성하되, 목 (건축물 리, 

과세, 주거실태 악 등)에 따라 범 를 달리하도록 함.

구분 주택분류체계 개선안 행 건축법상 분류체계

용

주택

단독주택
일반단독주택 단독주택

공 ․ 사․사택 공

공동주택

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(단독주택)

다세  연립주택 다세 주택, 연립주택

아 트 아 트

주거용 오피스텔 오피스텔(업무시설)

주택 이외의 

거처

집단거주시설

문하숙집 다 주택(단독주택)

기숙사 기숙사(공동주택)

특수사회시설 노유자시설

기타
숙박업소의 객실 일반숙박시설

잣집, 쪽방, 비닐하우스, 움막 등 -

겸용

주택

단독주택 겸용 단독주택 주용도가 주택이 아닌 건축물

공동주택
겸용 다세 주택 주용도가 주택이 아닌 건축물

주상복합아 트 아 트(주상복합)

주택 이외의 

거처
- 기타 산업시설 내 거주시설 주용도가 주택이 아닌 건축물

<표 7> 주택분류체계 개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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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건축물 장자료 정비

- 재의 ‘총 표제부 - 동별개요 - 층별개요’ 구조는 정 도가 낮고 다수의 용

도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등은 히 표시할 수 없으므로, 개별건물의 각 

층에 포함되는 다수의 용도․구조․세 (가구) 등의 정보를 수용할 수 있도

록 ‘층별개요’ 테이블을 ‘층․호 통합테이블’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.

주소

동 일련번호

층⋅호 일련번호

주소

층·호별 현황총괄표제부

(개선안)

용도,구조, 세대·가구에
따라 세분

주소

동 일련번호

동별 개요
1 ∞ 1 ∞

동별 개요

고유번호

동 일련번호

층별 개요

고유번호

동 일련번호

총괄표제부

고유번호

1 ∞ 1 ∞현행

건축물대장

건축물대장

개선안
주소

동 일련번호

층⋅호 일련번호

주소

층·호별 현황총괄표제부

(개선안)

용도,구조, 세대·가구에
따라 세분

주소

동 일련번호

동별 개요
1 ∞ 1 ∞

동별 개요

고유번호

동 일련번호

층별 개요

고유번호

동 일련번호

총괄표제부

고유번호

1 ∞ 1 ∞현행

건축물대장

건축물대장

개선안

[그림 7] 건축물 장 DB구조 개선안

- 건축물 장자료의 정확도와 활용도를 높이기 해서는 다양한 주택 련 기

자료들의 주택재고 비교가 가능하도록 상호 연계할 필요가 있는데 먼  

키(key) 코드를 비롯하여 데이터를 표 화해야 할 것임. 

- 법건축물을 비롯하여 등록사항과 실제이용이 다른 주택에 한 지속 인 

지도단속과 모니터링을 하는 한편,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해 건축

물 과세 장, 주택특성조사자료 등과의 연계를 통해 주기 으로 비교하고 

모니터링함.

- 인 자료정비를 한 좀더 극 인 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함. 특히 

재 장자료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오류, 락 등의 부분을 수정․보완

하는 정비업무는 재산권 침해 문제와는 큰 계가 없고 방 한 장조사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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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 않더라도 극 인 정비  투자만 되면 상당부분 해소가능한 부분임.

- 건축 인․허가업무를 담당하는 건축행정업무와 건축물 장자료의 등록․말

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달라 업무의 책임소재와 역할이 불분명한 

경우가 있어 자료의 정확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주택

자료의 리업무  모니터링을 철 히 함은 물론 련부서에 하여 역할

과 책임을 조정하거나 좀더 명확히 함.

- 일선 구청별로 일 성 있는 자료입력이 되지 않으므로 주택자료업무처리  

용어에 한 표 지침 마련과 교육훈련이 필요함.

- 법건축물 등을 시정하는 데 있어 건축물 소유자의 자발 이고도 극 인 

참여를 유도하기 하여 건축물 정리, 정비, 말소 등을 한 인․허가과정에

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재정 으로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필요

가 있고, 항공사진, 성 상 등을 이용한 변화탐지기술을 개발․활용하는 

방안도 장기 으로 고려해야 함.

구분 행 개선방향

주(세부)용도-기타

용도 간의 계
일- -일(1:1) 일- -다(1:m)

용도분류 수

동별개요 테이블에서는 분류 수 , 층

별개요 테이블에서는 소분류 수 으로 

입력하는 경향이 있으나 일 성 없음.

동별개요와 층별개요 테이블 모두 소

분류 수 으로 일원화하거나, 동별개

요는 분류 는 분류 수 , 층별

개요는 소분류 수 으로 일 성 유지

기타용도 필드의 

표기방식  

다양한 정보를 

혼재하여 표기

직  용도를 입력하며, 주(세부)용도뿐만 

아니라 부속용도, 세 ․가구수, 면  등

이 함께 표기되어 있고, 오자, 탈자 등 

많으며, 용어사용의 일 성 없음.

용도코드 입력방식으로 환하고 용

어를 표 화하며, 부속용도, 세 수/

가구수(층별개요 테이블의 경우) 필드 

신설

건축물 용도와 

부속용도의 혼재 

 혼란

기타용도 필드에 건축물 용도( : 주택, 

아 트, 근린생활시설, 업무시설 등)와 

부속용도( : 경비실, 계단실, 기계실, 기

실, 보일러실, 주차장 등)가 혼재되어 기재

건축용도와 그에 종(從)된 부속용도를 

명확히 구분하고, 부속용도를 별도 필

드 신설하여 기재하며 코드화 함.

<표 8> 건축물 장자료의 주(세부)용도  기타용도 필드 개선방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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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주택재고의 질 측정을 한 기 자료의 활용성 강화

- 주택보 률 100%를 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앞으로 주택재고를 단순

히 총량  측면에서 악할 것이 아니라 주거수 , 주택성능, 주거환경 등 

질  측면을 고려하여 악할 필요가 있음.

- 재 건축물 장의 도면자료는 라이버시 보호문제 등으로 인해 주택정책

을 한 기 자료로서 거의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인데, 앞으로 주택의 질 

악을 하여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극 검토해야 함. 한 신속히 분

석하기 하여 도면에 나타난 정보를 속성정보자료로 입력 환하거나, 분

석이 가능한 GIS자료, 더 나아가서는 3차원 공간자료로 구축하는 방안을 검

토해야 함.

신상영∣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
02-2149-1293
syshin@sdi.re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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